
미국법무부

민권국
사법프로그램사무실
사법접근사무실

법원이부과한벌금과수수료가청소년에게
미치는영향

2023년 4월 20일미국법무부는주법원, 지방법원및소년법원이부과하는벌금과
수수료에관련된 “친애하는동료에게서한” (2023년서한)을발행하였습니다. 

부당한벌금과수수료부과는공공정책에있어상당한우려를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지불할능력이없는개개인들에게벌금과수수료를부과하고집행하는것은
심각한해를끼치는것으로밝혀졌습니다. 특히벌금과수수료가부과된
청소년들은자칫그에따른부정적인악영향의확대로인해성인이되어서도
시달릴수있습니다. 

위 2023년서한은벌금과수수료관련법적요건과법원의정책적고려사항및
모범사례에대해논의합니다.

다음은소년법원제도에연계된청소년에대한벌금과수수료부과관련주요
사항입니다: 

관할당국은어린이와청소년은궁핍하고벌금과수수료를지불할
능력이없다고가정해야합니다. 미성년자들은일반적으로벌금과
수수료지불에필요한돈을벌수없습니다. 많은젏은이들은법적으로
일하기에는너무어리거나, 학교를다녀야하거나, 소년원또는전과기록
때문에일자리를구하기어렵거나단순히취업조건기술이결핍되어
있습니다. 부모와보호자는법원부채를갚는것과가족의기본생활
지출중선택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있습니다.

벌금과수수료에관한헌법원칙은청소년과성인모두에게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은미국헌법제 6, 8, 14조수정조항에따라성인들과동일한
보호를받습니다. 예를들어, 제 14조수정조항은벌금또는수수료를
지불할능력이없는이유만으로개인을감금하는것을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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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수수료는청소년들이가진변호사에대한헌법상의권리를
앗아갈수있습니다. 미국헌법제 14 수정조항은소년법원소송절차시
변호사수임권을보장하고있습니다. 국선변호사에대한비용을청구할
경우, 수임료의납부여부에따라변호사의수임권이결정된다면헌법을
위반하게되는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습니다.

많은주및지방자치국들은소년법원제도내에서벌금과수수료를
제거하거나상당히축소시켰습니다.

법무부자료및기술지원

법원및소년법원기관은다음열거된곳에서자료를찾거나기술지원을요청할수

있습니다:

• 사법프로그램사무실, 청소년사법및비행예방사무소

https://ojjdp.ojp.gov/

• 사법프로그램사무실, 민권사무소

askojp@ncjrs.gov | https://www.ojp.gov/about/offices/office-civil-

rights-ocr

• 민권국, 연방조정및규정준수과

FCS.CRT@usdoj.gov | https://www.justice.gov/crt/fcs | www.lep.gov

• 사법접근사무실

https://www.justice.gov/a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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